
분기회로 차단기 설치
관련조항 : 판단기준 제176조

◦ 현재 분전반에서 3상 차단기를 통해 전원을 별도의 제어반으로 보내고 있으며, 제어반 함이 협소한  

관계로 제어반 메인차단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단자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◦ 이 단자대를 통해 말단 단상 차단기로 전원을 공급 하는 방식입니다.

◦ 문의 사항은 제어반에 3상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단자대를 설치하는 경우 

관련 기준에 위배되는지?

※ 판단기준 제176조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 

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압 옥

내간선과의 분기점인 분전반에서 이미 3상 차단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어

반에 3상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중간 차단기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

됩니다.

※ 오른쪽 그림은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의 설치 방법이 관련 규정에  

위배되는가의 여부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? 

○ 분전반에 이미 주 개폐기인 3상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어반에 별도의 주 개폐기 설치는 필요하지 

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저압 옥내간선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

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(또는 개폐기와 과전류차단기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차단기)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

다만,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 

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55%(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

이하인 경우에는 35%)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.

※참조 

-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(분기회로의 시설) 제1항 제1호 

- 내선규정 제1465절(저압개폐기) 및 제1470절(과전류차단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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